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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주요 이슈 

- 자유 – 누구의 자유? 사용, 수정, 재 배포의 자유와 한계 

- 공짜배포 – 유료판매, 관련 서비스의 유료화 허용 여부 

- 소스코드 공개 –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? 

- 저작권 고지 – 고지의 대상과 범위 

- 라이선스 고지와 본문 고지 

- 저작권 – 보호가능여부, 보호범위 

- 라이선스의 법적성격 – 조건부 이용허락 or 계약, 보호범위 

- 적용법률과 관할법원 – 어느 국가의 법? 어느 국가의 법원?  

지속적 기여체계 

최초저작물 
(최초저작자) 

복제/수정 배포 
(사용, 수정, 배포자) 

복제/수정 배포 
(사용, 수정, 배포자) 

단, 라이선스 저작자만 모든 단계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부여 

주요 이슈 



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주요 이슈 

Supplier A Company Customer 

Proprietary SW 

(incl. FOSS) 

Proprietary  

& FOSS 

FOSS 

• Policy 

• Process 

• Open Source Review 

Board(OSRB) 

• Guideline  

• Checklist 

• Distribution type 

- Product  

- Service  

- 자회사/계열사  

매각, 분할 

• A Company 

• Employee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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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tribution 

3rd parties 
Outsourcing contractor 

(자회사 포함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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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해 

상업라이선스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비교 

공통점 “이용허락계약” 

Proprietary SW Opensource SW 

- Licensor Vs. Licensee 대립구조 

- 유료 

- 협상을 통한 계약 

- 진술, 보증 

- 배상책임 

- No Copyleft 

- Licensor / Licensee 순환 피드백 구조 

- 무료 

- No 협상 –”AS IS 계약” 

- No 진술, 보증 

- No 배상책임 

- Strong/ Weak/ Non-Copyleft 



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해 

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유형(Copyleft 강도 기준) 

- GPL 

- AGPL 

- LGPL 

- MPL 

Non-Copyleft 

- Apache 

- MIT, BSD 

Strong Week 

• 불특정 Downstream Future 사용자(모든 사람)의 자유 보장장치 

• 소스코드의 공개의무 + 원저작물과 동일 라이선스 적용의무 

Copyleft? 



오픈소스 저작물의 법적보호체계 

 창작자 및 수정기여자 보호 
 준거법과 재판관할권 비명시 

 

라이선스 계약 
/일방행위 

저작권 

오픈소스  
저작물 

 창작자 및 수정 기여자 보호 

형사처벌 

영업비밀 

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

 저작권 침해자 대상 

특허권 

 창작자가 특허권자일 경우 
▶ 특허라이선스 

 제3자가 특허권자일 경우 
▶ 오픈소스 이용자에 대한 소송 

기타 
(상표권 등) 

“COPYLEFT 라이선스도 COPYRIGHT으로 보호된다” 



기본적 쟁점 

배포의 정의 및 구체적 사례 

배포란 배포여부 논란 사례 

- 라이선스의 의무발생요건 

- 각국 법령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에 따

라 상이 

- 피용자들에 대한 배부 

- 용역개발회사에 대한 배부 

- 인수합병, 영업양도 

- SaaS,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공중송신 ▶ 한국저작권법 
    “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중에게 유료 또는 
    무료로 양도 또는 대여” 
 
▶ GPL 2.0 distribution -> GPL 3.0 propagate, convey 
 



기본적 쟁점 

오픈소스 라이선스 주요의무 및 저작권의 내용 

Copyleft와 non-copyleft 공통의무 Copyleft에 한정된 의무 

- 저작권 고지의무 

- 라이선스 고지 및 TEXT배포 의무 

- 소스코드 공개의무 

- 동일라이선스 적용의무 

저작물의 유형 저작권의 내용 

- 공동 저작물 

- 결합 저작물 

- 2차적 저작물(derivative works1)) 

- 업무상 저작물 

- 저작재산권(복제, 공중송신, 배포, 대여) 

- 저작인격권 

1) derivative works : work based on the program 



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의 효과 

- 라이선스의 종료(자동종료) 

 저작권 침해 

 GPL 3.0 일정조건하 라이선스 영구회복(첫 위반 통지 + 30일내 치유) 

기본적 쟁점 

오픈소스 특허권 침해소송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소송 

오픈소스 Licensee의 특허권 소송 →  

      Apache,GPL3.0등 특허 라이선스의 방어적 종료 
 

- Licensor의  특허권 소송 

 명시적/묵시적 라이선스 부여 조항 

- 제3특허권자의 Licensee에 대한 특허권 소송 

 침해를 피할 완전한 대책 없음 

 예방을 위해 미리 선행기술화 

 Negative patent pledge 

 방어적 특허 풀 

- 사용, 수정,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

             (cease and desist) 

- 손해배상청구소송 

 원고 적격 

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

- 형사소송 

 저작권침해죄 

 영업비밀침해죄 

- Reputation Risk 

 



권리실행 동기의 두 유형 

Community-oriented enforcement(커뮤니티 보호) 
 
 
 
 
 
 
 
 
 

Monetizing enforcement(이익 추구) 



권리실행 동기의 두 유형 

Community-oriented enforcement 
 
 
 
 
 
 
 
 
 

• FOSS 라이선스의 철학과 취지 
 

- 사용자의 사용, 수정, 배포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 

- 에코시스템의 유지에 기한 Industry 보호 

GPL violations founder, Harald Welte 
<Image source: wikipedia> 



권리실행 동기의 두 유형 

Community-oriented enforcement 

The Principles of Community-oriented GPL Enforcement(2015. 9. FSF와 SFC 공동발표) 

<source: https://www.fsf.org/news/fsf-conservancy-publish-principles-for-community-oriented-gpl-enforcement  
https://sfconservancy.org/linux-compliance/principles.html> 



권리실행 동기의 두 유형 

- 권리실행의 최종목표는 GPL 컴플라이언스 

- 컴플라이언스의 우선적 수단은 교육과 도움이고 소송은 최후 수단 

- 비밀유지를 존중 

- 금전 이익보다 과거위반의 시정과 향후 컴플라이언스 계획수립을 우선시  

- 신중한 위반확인으로 시작, 전반적 분석 후 종료 

- GPL 3.0의 종료조항의 내용을 확대적용 노력 

• The Principles of Community-oriented GPL Enforcement 
(2015. 9. FSF와 SFC 공동발표) 

Community-oriented enforcement 

Karen Sandler, SFC Director "권리실행 없이 컴플라이언스는 없다" 



실제 분쟁 사례 

주요 분쟁사례들 요소 별 분석 

Summary 

- 연도: 최초 소송 2004년 
 

- 관할국가, 준거법: 독일 뮌헨(2004, 2005, 2007),  
프랑크푸르트(2006), 함부르크(2014, 2015), 
미국 뉴욕남부 2건, 캘리포니아 5건, 텍사스 1건 
 

- 동기 : Community-oriented(8), Monetizing(9) 

- 문제된 라이선스 :  
Artistic License 외 전부 GPL 2.0(1, 2, 3, 4조) 
 

- 종결형태 
Community-oriented 6건 판결 내지 가처분결정 
  => 1건은 1 당사자 판결, 12 당사자 합의 
Monetizing 대부분 비밀 합의 

동기유형 원고(실행자) 

Community-oriented 
- 오픈소스 저작권자 

- 커뮤니티 단체(직접 또는 위임) 

Monetizing 

- 저작권자 

- 특허침해통고 후 반격(2건) 

- 상업용 수정배포자와 Licensee간의 소송 후 원저작권자가 늦게 제소 

- 이익추구의 의도로 가장 엄격한 준수 요구 



실제 분쟁 사례 

주요 분쟁사례들 요소 별 분석 

Summary 

- 주요 쟁점 

1. 원고적격, 공동저작물의 경우 일부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 전부(ex: Busybox) 

2. 원 소스코드를 사용, 수정한 실행코드 또는 그를 편입하거나 결합한 실행코드  배포 시 

Copyright notice, 라이선스 notice, 라이선스 텍스트 배포 의무를 부담여부/ 부담 시 라이선스 위반여부 

3. 위 배포 시, 해당 소스코드 전부(complete corresponding source code) 공개 의무여부 

4. 라이선스 텍스트와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방법 :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주소, QR코드 제공 가능여부 

(ex: McHardy, Skype) 

5. 라이선스의 특정조항(condition 또는 covenant) 위반이 저작권침해 여부(ex: Jacobson) 



실제 분쟁 사례 

주요 분쟁사례들 요소 별 분석 

Summary 

- 주요 쟁점 

6.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 

Ximpleware(청구: USD 1.5억), Fantec(판결: € 5,100), Fortinet(€ 25만), SFC(판결: 저작권당 USD 9만) 

7.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(ex: 갤럭시탭 exFAT, defintion 규정의 일부) 

8. 수정된 GPL소스코드가 법 상 보호되는 영업비밀(Trade Secret) 여부 

9. 특허 침해통지에 대한 대응 

① 역공격 : 소프트웨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여부 확인 + 저작권자 통지(ex: 

Jacobson, Twin peaks) 

② 묵시적 특허라이선스 주장(ex: Ximpleware) 



Enforcement의 근거권리의 구분 

저작권에 기초한 권리실행 

특허권에 기초한 권리실행 

- 저작권 고지, 라이선스 고지의 내용과 형식위반에 근거 

- Copyleft 라이선스 : 소스코드의 공개의무, linking등 으로 확대된  

동일 라이선스 적용의무, 소스코드 공개의무 위반으로 확대 

- 결과적으로 오픈소스 사용금지 효과 

- 피청구인 소유의 오픈소스 저작권에 기초한 반격 가능 

방어적 종료조항, 청구인에 대한 라이선스 종료, 청구인의 저작권 침해 

-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 조항에 기한 항변: Apache 2.0, GPL 3.0 

- 묵시적 특허 라이선스 조항에 기한 항변: GPL 2.0 



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의 법적효과 

- 사용, 수정, 배포, 제작 금지 

- 손해배상(계약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 손해 및 법률비용) 

- 가처분 

- 형사처벌 

- Reputation Risk 



THANK YOU! 


